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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사고를 막기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합시다.

자전거의 음주운전 외에 주류 제공이나 동승,

자전거 제공에 대하여 새롭게 벌칙이 정비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등을 손에 든 채로, 자전거를 타며

통화하는 행위, 화면을 주시하는 행위가 새로이

금지행위가 되어, 벌칙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정지중의 조작은 대상외

위반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엔 이하의 벌금

교통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

위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

운전중 스마트폰사용

위험행위 신호무시, 지정장소 일시부정지, 차단건널목 출입, 안전운전의무 위반, 통행구분 위반 등

음주운전 및 방조

주류의 제공자, 동승자는,

2년 이하의 징역또는30만엔 이하의 벌금

자전거의 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

자전거운전자 강습제도

자전거 운전에 관하여 교통의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일정한 위반(위험행위)을

반복하여 실시한 자는 강습제도의 대상이 됩니다. ※수강명령 위반시 5만엔 이하 벌금

자전거의 위험한 운전에 대해
새로운 벌칙이 정비되었습니다

「운전중 스마트폰 사용」 , 「음주운전」은
자전거운전자 강습제도의 대상이 됩니다


